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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조 등은 보험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고,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물론 보험사 판매 상품들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보험사들은 이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

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새로운 보험업법

안에는 보험가입자의 나이와 소득 수준,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 적합한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과 보험상품에 대한 '설

명의무'가 도입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이는 증시 활황 속에서 잘 팔리던 펀드들이 결국 불완전 판매 논란을

야기했던 점에 비추어 변액보험 상품을 비롯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현재 보험업법의

국회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적용은 올해

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과 은행들은 투자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당장 보험상품

구매 시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된

보험업법 적용이전까지 철저한 자체교육 등을 통해 미리 보완해 나가서

고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하는 점이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자본통합시장법 이후에 보험산업이 처하게 될 상황과 발전방향을 제시

해 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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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회가 2007. 7.에 의결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통법으로 불림)의 제정과

더불어 정부는 현재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개정 보험

업법이 ‘보험판 자통법’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2,11]에 의하면,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

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선물거래소법의 6개법을 폐지하면서 법체계를 개편한 법률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단순히 증권 관련 법률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 체계 전반을 개혁하여 금융시장의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

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제를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체제로 전환시키고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 및 금융관행을 개혁하는 것이다. 영업 관련 규제

완화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행위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규제

체계 개혁은 금융회사들이 칸막이식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무한경쟁을 하

도록 유도하고, 또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이 이루어

지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과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으로 향후 금융 회사

간 경쟁에서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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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됨으로써 보험회사는 새로운 시각에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

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

은 글로벌화, 겸업화 그리고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

회사 조직 및 업무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수

익기반의 확보에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가운

데 국내 보험시장은 자체 경쟁회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은행, 증권을

비롯한 타 금융권까지 보험시장 참여자로 진입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경쟁

환경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겸업화로

전환되는 흐름을 타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상품

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조직체계를 지주회사체계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금융질서 개편에 대응하였다. 증권 산업도 금융시장내 경쟁우위를 확보하

게 겸업화 환경에 적극 부합하고자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

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겸업화시

대에 대비한 조직, 상품, 채널 등의 대응체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시장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요 금융

선진국의 보험산업은 이미 이러한 금융겸업화의 현상을 우리보다 앞서 경

험하였고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겸업화하에서의 경쟁체제를 구축하

였다. 이에 국내에서도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의 주

도권을 유지하면서 미래 보험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업화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에 이어 증권사들의 합종연

횡이 시작 되었고 특히 2007년 4월 ‘생명보험사 상장 허용’이라는 보험 빅

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리면서 보험사들은 몸집을 부풀리고 경쟁

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권도 지주회사 도입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시장통합법 제정이 필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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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게 된 것이다. 은행이 보험회사와 연계해 보험성격이 짙은 상품을 개

발, 판매하는 것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이며 프랑스어로 은행

(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인 방카슈랑스는 갈수록 위력이 커

지고 있는 데다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은 도약의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

듯 2007년의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588억 달러, 세계 7위의 규모였다. 하지

만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보험 산업의 경쟁력은

사실상 세계 7위와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은행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는

급속히 늘어나 전체 보험 상품 판매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은행과 은행원이 보험 대리점과 모집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한편 보험사의 자산도 2005년 기준으로 생보 239조3610억 원, 손․보

49조4070억 원 등을 다 합하더라도 은행권 774조8240억 원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한다. [5]

이러한 시점에서 통과된 자통법으로 인해 금융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금융

업간의 경쟁은 더욱 가열될 듯하다. 은행권은 이미 지주회사를 통해 계열

보험사를 운영하며 보험업 고유영역을 잠식하고 있는데다 자통법 통과로

등장하게 될 대형투자은행도 보험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시

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본 논문은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을 알아보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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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의 지원 등 경제위기의 격변의 시대를 거

치는 동안에도 우리 자본시장은 실물경제 규모에 맞춰 발전하지 못하고,

외국의 선진 투자은행(IB)과 비교하여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었다. 이는 경제·금융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미진하거나 개별 금융기관

의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하기도 했지만, 금융관련 법률이 자본시장과 금

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 즉, 현행 우리 법제는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

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여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며, 개별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열거 되어 신

종 투자상품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선진 투자은행이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 등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

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음에 반해, 현행 우리 법제는 증권

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하

게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2월 17일 재정

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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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본 방안을 발표하고 그 법안을 마련하여 2006년 6월 30일 입법예

고를 하였으며 이 법안은 2007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2008년 4월 동법 시행령을 마련

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2)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1]에 의하면, 2006년 6월 30일 입법 예고되어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체

제를 일원화 하였다. 동법 제정안은 기존의 금융관련 규제를 개편하여 시

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제

고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포괄주의1) 규율체제로의 전환

과거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

투자상품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증권회사 등이 신종 상품을 개발

하여 매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투자성

(원본손실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여 동 정의에 포섭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1) 규제 원칙을 지칭하는 말로써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

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

(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

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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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대상으로 삼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취

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2).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같은 포괄적 정의로 인해 변액보험상품 등이 자본시장통

합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등 업종 간 상품경계가 허물어지고

복합금융상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투자자는 규제의

공백 없이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제도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3]

나. 기능별 규율(Functional Regulation)체제의 도입

과거 자본시장 관련 법령체제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기관

별 규율체제(Institutional Regulation)를 취하여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규율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금융투자회사별로 상이한 규율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강도에 차이가 있을 때 규제가 약한 곳을 찾아가게 하는 규제차

익(Regulatory Arbitrage)과 투자자 보호3)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

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이러한 기관별 규율체제를 기능별 규율

2) 변액보험상품의 경우‘원본’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

한 부분만으로‘투자성’을 판단한다.

3) [21]에 의하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업의 경우, 증권회사가

파생상품의 매매업을 하거나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거래 상대방 제한 등)가 증권거래법에는 일부 존재

하나, 은행·보험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동일하지 않다. 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

회사) 이외의 기구를 이용하는 비정형간접투자(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

vehicle을 이용한 간접투자)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투자자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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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Regulation)체제로 전환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

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 4개의 인가업무와 투자일임업, 투자자

문업 등 2개의 등록업무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면서

(동법 제6조),동일한 성질을 갖는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

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4). 한편, 업무의 속성이 동일하더라도 투자자의

위험판단능력을 규제수준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고객

에 따라 규제강도를 달리 하였다.[13]

다. 업무범위의 확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 법령체계는 각 금융회사 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겸업화와 대형화 된 투자은행(IB)의 출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본

시장통합법에서는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함으로

써 대형화된 금융투자기관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투자기구(Vehicle)를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9조 제18항)5),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4)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 현재 은행이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영위하던 장

외파생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의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규제와 거래건별 상근임원 승인 등의 내부통

제 규제도 적용받도록 하였다. 둘째,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 금융

위원회 이외의 부처 소관인 개별법상 펀드에 대해서도 이익보장·손실보전 금지,

펀드재산 보관·관리의 위탁의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5) 과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는 펀드의 형태를 수익증권 계약형태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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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대상자산으로 정의6)함으로써 집합투자업의 개념과 업무범위를

확장하였다. 또 동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예탁금으로 소액결

제7)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종래 은행에게만 허용되었던 대고객 환전업무

및 외국환 자본거래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등).[14]

라.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포괄주의적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8)이 더욱 커졌다. 이에

동법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

호를 위한 규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

였다. 투자자보호의 대상을 종전까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외파생상품거래, 비정형 간접투자 계약 등으로 확장하였다. 나아

가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일반투자

신탁, 주식회사 형태인 투자회사, 합자회사 형태인 투자전문회사 등 일부로 한정

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 설

립가능한 모든 법적형태의 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6)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날씨, 탄소배출량, 물가

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이 예상된다.

7)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참여문제와 관련하여 한

국은행 등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였으나 금융소비자 및 여론 등의 압박으로 지

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 앞 자료제출 및 검사권 부여를 전제로 개인자금

에 한하여 지급결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8) [19]에 의하면, 포괄주의적 규율체제의 도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분쟁의 확대로 연

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 보호의 강화는 금융혁신

의 성과를 분쟁해결 비용으로 소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자보호의 강화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와 금융투자업의 범

위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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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지 전문투자자9)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동법 제46조 제1항), 일반투자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

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knowyour-customer-rule)하

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46조 제2항).

한편,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일반투자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받도록 의무화(동법 제

47조 제1항, 제2항)하면서, 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

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동법 제48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를 그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

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한정된 규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고 있다.[8]

마.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및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시장상황과 규제여건을 감안

하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및 건전성 관련 규제는 강화 또는 유

지하되 과도한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등 규제수준을 합리화 하였다.

우선 신탁회사와 투자일임회사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규모가 6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자산이 1천억원

9)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

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의미 하고,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편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

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동의 받은 경우 

일반투자자로 간주한다(동법 제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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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거나 운용자산 규모가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상근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상근감사와 별도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입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한국은

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한편, 그동안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던 장외파

생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요구 수준을 적기시

정조치의 기준비율( 150%)을 감안하여 300%에서 200%로 완화 적용함으로

써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13]

(3)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후 예상되는 주요변화

[7]에 의하면, 금융시장내 생보사 입지와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된다.

은행은 금융지주사 방식에 부합, 대형화를 완료하고 증권사도 골드만삭스

나 메릴린치처럼 대형투자사로 전환된다. 보험사는 대형은행이나 대형금

융사와 경쟁해야 하는데 기본 금융시스템인 지급결제 기능마저 금융투자

사가 가질 경우에 지급결제기능이 없는 보험사는 서비스 경쟁서 쳐진다.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겸업범위' 규정이 생보사의 상대적 경쟁력만 저

하시킨다. 자통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면에서 폭넓게 정의하고 고유

영역을 명확히 했는데 그동안 분류가 모호했던 '장외파생상품'도 아예 금

융투자상품으로 분류시켰다. 또한 금융투자사는 증권관련 업무도 겸영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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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투자업무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자통법상 '판매행위규제'인 강화된 설명의무, 투자자 특성 파악 의무, 투

자권유 적합성 원칙, 원치 않는 투자권유 금지 등이 투자성 보험상품에도

그대로 적용돼 결국 중복규제를 받게 된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 같이 거

절 불가능한 대세인 '자통법'시대에 생보사들의 생존을 위해선 무엇보다

금융시장내 시장지위 유지 및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생보사들의 생존전략으로 전반적인 금융시장변화를 분석하는 안목이 요구

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신 금융시장 대응 판매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보험지주사제'를 적극 '도입'하고 '대형화'에 나서야 한다. 지급결제, 투

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겸영, 장외파생상품 취급 등 업무영역 확대부터

준비하며 은행지주사 대응 보험 고유의 지주사를 확립해야 한다. 보험상

품을 명확히 정의하여 보험산업 고유 영역 지키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가 금융상품 판매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인 만큼, 보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보험판매행위기준' 마련은 생보사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 큰 과제다.

(4) 금융투자업법의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미칠 영향 개관

가. 보호고객의 확대

종래의 기관별 규제는 규제사각, 규제차익을 야기하여 금융업의 건전

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10). 예를 들면,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하는 비정형간접투자(민

10) 금융기관별로 감독주체, 규제내용 면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각지대나 불균

형은,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업법제정방안』, 2006, p. 9.에 상세한 표로 정리되

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를 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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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의 기구를 이용한 간접투자) 등이 규제사

각 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법은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을 통합

하여 기능별 규제방식을 채용한 법률로서, 기관별 규제의 문제점을 걷어

냈다. 금융투자업법은 기능적 공통성이 인정되면 모든 금융투자업에 대해

서 균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고객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이라도 기능적 특수성이 인정되

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별로 개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

다. 이리하여 금융 투자업법 제4장이 영업행위규칙을 규정하면서, 제1절을

공통영업행위규칙으로 기타 절들을 금융투자업별 특수영업행위규칙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별 규제방식의 도입은 향후 보험업법 개정에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보험업이 갖는 특수한 측면을 제

외하고는 보험업법의 개정이 금융투자업법의 영업행위규제와 균형을 이루

어야 기능별 규제정신에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영업행위규제는

이러한 기능별 규제방식이 채용되어 있는 전형적 사례이다. 즉, 영국의 영

업행위규제는 투자(투자적 요소가 있는 보험 포함)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COB: Code of Business)와 투자적 요소가 없는 보험11)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ICOB: Insurance Code of Business)로 분리되어 있다. 기능적 공통

성이 있는 부분은 ICOB가 COB의 규제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기능적 특

수성이 있는 부분은 ICOB와 COB가 특수성에 어울리는 상이한 규정내용

을 각각 갖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법이 이러한 선진적 기능별 규제방

식을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향후 보험업법 개정에도 동일한

규제방식이 채용되어야 한다. 다만 기능적 공통성과 특수성이란, 해당 국

가의 금융산업 전체 또는 개별의 발전 형태나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될 역

사적, 맥락적 성격을 띤 것이다. 타국의 관점에 따른 기능적 공통성과 특

11) 이하에서‘보험’은 투자적 요소가 없는 보험을 가리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 -

수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유사보험의 규제문제이다. 농협공제, 우체국

보험 등 소위 유사보험은 현재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상이한 금

융업 사이에 기능적 공통성을 발견하여 적용법규를 통합하는 것이 영국과

일본과 같은 금융선진국의 추세인데, 심지어 동일한 금융업 사이에서 적

용법규를 달리하여 규제사각 또는 규제차익을 야기하는 것은 후진적 현상

이다. 보험업법의 유사보험에의 적용이 수차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금번 보험업법의 개정을 보험권의 낙후를 탈피하

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10]

나. 고객보호 수준의 대폭 강화

금융투자업법은 고객보호의 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최근 금융업법

의 획기적 개혁을 단행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업무영역 및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이로 인한 고객피해

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고객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 금융투자업법은 아래와 같이 고객보호 수준의 대폭 강화를 통해서

그러한 입법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으로 평가 된다.

금융투자업법상 강화된 영업행위규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장 제

1관에서 신의성실의 의무 등을 규정한다. 흔히 고객에 비해 우월한 지위

에 있는 금융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칙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제37

조)가 규정되어 있고, 상이한 종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에

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해 정보교류의 차단 등을 규정한

다(제44조, 제45조). 둘째, 제4장 제2관에서 투자권유의 규제를 규정한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

권유의 금지(제49조), 투자권유준칙의 제정(제50조)이 적용되고, 투자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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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지행위(제52조)가 적용된다. 셋째, 제4장 제3

관에서 직무관련정보의 이용금지 등을 규정한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직무관련정보의 이용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약관(제56

조), 투자광고(제57조), 수수료(제58조), 계약 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제59조), 손해배상책임(제64조) 등이 적용된다.

개정 보험업법도 고객보호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특

히 금융투자업과 기능적 공통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

법의 강화된 영업행위규제를 과감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다만 기능적 공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업의 발전정도를 감안

한 탄력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다.[10]

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도 앞

서 살핀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포괄

적 정의,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완화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

도록 한 것, 그리고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나 소비자보호장치의 강

화 등은 모두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취지와 그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금융신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통

적 예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지는 반면 고령화와 저금리에

대응한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법에 의

하면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여 동 정의에 포섭되는 모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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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변액보험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상

품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상품의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보험회

사의 자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보험 모집조직 활용으로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빠른 정착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있는 지

급결제시스템 직접참여가 허용된다면 보험회사의 업무영역확장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투자성 보험

상품과 관련한 경쟁이 심화되어 보험업계로서는 은행, 증권 등 타 권역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고 복잡한 상품이 출시됨으로 인해 불완

전 판매의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비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1) 보험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가.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상품 취급

2008년 11월 입법예고 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상품을 포괄적

으로 정의하고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완화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당

국의 사전심의 없이 다양한 신상품 취급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본

시장통합법에 의할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포괄적 정의를 함으로

써 복합 및 파생 금융상품 등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혁신적인 보

험신상품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에

도 자본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12)을 선호



- 16 -

하는 장기추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기능을 강화한 상품개발이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5]

나.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기능 강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상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다양한 변액

보험상품 등의 출시로 보험자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능력이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도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최근 노령화로 인한 보험 및 연금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보

험계리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보험회사로서는 자산관리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투자권유대행인제도 정착을 위한 보험모집조직 활용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제도(동법 제51조)를 도입하였

는데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 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현행 간접 투자자산운용

업법상 취득권유자제도(동법 제52조 제1항)를 확대한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투자자가 직

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였던 것과는 달리 투자 권유대행인이 직접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권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

1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

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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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하여 새

롭게 도입되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에 타 권역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13) 즉 기존 모집조직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중심으

로 한 장기적 재무설계와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입으로 투자권유대행인 관리 및 상품교육

등 은행 및 증권회사 등에 비해 원활한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다.14)

라.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지금까지 소액결제업무15)는 일부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은행과 저축

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등에서

수행해 왔다. 한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주로 증권위탁 계좌와 증권종합

계좌(CMA) 및 증권저축계좌 등을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 은행과 제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기관은‘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형태’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13) 동제도의 도입으로 은행의 펀드판매는 다소 위축되고, 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14) 보험업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보험모집종사자의 경우 투자권유를 대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집합투자증권’만을 한정하고 있다(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다목). 따라서 보험모집종사자가 신탁상품 등을 투자권유하기 위해서는 동

상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5) [20]에 의하면, 소액결제시스템은 어음교환, 지로, CD/ATM, 타행환 공동망,

직불카드 공동망, CMS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B2B결제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들이 설립한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

결제원에서 운영하는데, 결제원은 타행환공동망, CD/ATM망 등으로 금융기관 간

에 주고받은 금액을 정리하여 청산하고, 이 금액은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금융기관간에 최종 결제 처리한다.



- 18 -

종래 대행은행을 통해 참여하던 간접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결제대행은

행이 수행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16)[16] 그러나 겸영투자업자는 자

본시장통합법 제40조 각호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금융투

자업무를 겸영업무의 형태로 영위하게 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급결

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동법 제40조). 한편 은행권 등의 반발로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나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보험회

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17)를 마련해 놓았

다.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와 관

련하여 타금융권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자산관리 업무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새로운 사업모형의 개발 등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보험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

가. 투자성 보험상품과 관련한 경쟁심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우연에

의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근거로 설계되는 증권권역의

파생상품이 상호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상품개발 기법이 발전하

16)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향후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독점하던 지급결제

망에 금융투자회사 등의 직접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요구불 예금 등 저원가

성 수신의 은행권 이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17) 보험업법 개정안 제11조 제1항에서“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보

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동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 자금이체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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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험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하게 되면 이는 보

험업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최근 성장세를 유

지하고 있는 변액보험 및 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간에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

비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 금융투자상품

과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품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법에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설명의무를 부과(동법

제47조)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미이행 또는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로서는 설명의무를 충실

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비용 및 분쟁발생시의 소송비용과

동 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 투자권유 사전에 면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특성 파악을 의무화하는

‘know-your-customerrule’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 특성에 부합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어(동법 제

46조 등) 투자자 특성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유지비용이 증

가 될 것이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험회

사로서는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통합법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장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 20 -

(3)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가. 보험산업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문제

금융산업 개편의 흐름 속에서 대형보험사는 보험 그룹을 형성하여 대

응하고자 할 것이고, 소형보험사는 다른 금융그룹에 편입되는 추세가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일부 금융그룹은

퇴직연금 등 연금시장의 확대와 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

를 인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 속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타

권역과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 기회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투자성 상품과

관련하여 무한경쟁에 노출됨으로써 존립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투자권유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보험모집조직의 활

용 및 보험상품과 연계된 파생상품개발 노하우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한

편 보험사에 유보된 자산은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

므로 그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변액보험상품의 자본시장통합법 적용문제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변액보험(연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실

적배당형 상품은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

아야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변액보험 중 납입원금 이상의 최저지급보증

(사망보험금·연금)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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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변액보험도 중도해지 될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투자실적

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되므로 만기 또는 사망사고 발생 전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동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섭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는 포괄주의를 취하여 회

사로 하여금 상품개발·판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양하고 복잡

한 상품의 출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제고함에 있

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건 금융상품 매매계약체결로 인한 원본손실가능

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의 규율 하에 두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보험설계사의 신탁상품 투자권유대행 허용문제

자본시장통합법 제51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다목에서 보험업

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보험모집종사자는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집합

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생

명보험회사에서는 현재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보험설계사도

신탁상품투자권유대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

다. [6]에 의하면, 동법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하여금 신탁상품투자권유대행

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들도 동 법 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능력 검증시험을 거친 후에 동 업무를 할 수 있다. 증권 및 은행

권역에서도 동 업무를 수행하려면 일정한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보험모집종사자의 경우에만 별도의 자격검증 없이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투자자보호 관점에

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위해

서는 투자권유대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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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급결제참여와 관련한 문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시스템 직접참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동 법안

이 원안대로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면,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판

매하지 않더라도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보험상품은 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

므로 지급결제용 상품으로 수시입출금가능상품이 보험회사에게 허용될 경

우, 동 상품이 실명제 적용 회피용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금융시

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동 법안에 반대하는 견해

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논리도 만만치가 않는데 현

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동 내용과 관련, 보험회사에 소

액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넘기는 꼴’이라는 이유로 정무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동 제도를 업계 간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취지

와 보험업법 개정취지가 금융소비자 편익제고와 투자자보호에 있음을 고

려할 때, 오히려 논의의 초점은 금융실명법 등 서로 충돌되는 관련 법규

정을 정비하고,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 감독상 시사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 금융관련 법규에 의하면 기관중심의 규율체

제를 취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역시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기능중심감독과 기관중심감독이

혼재된다면 주 감독부서의 구분이 모호해져 업무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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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은행·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독 우선순위에 대

해 기관 담당부서와 기능담당부서 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또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권역 등 자본시장 관련 회사에 대한

규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은행·보험권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역별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권역간 규제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은행, 보험회사 등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복규제

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권역별 차별 없이 일관

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

리,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

중하는 운영의 묘미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12]

(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가. 새로운 사업모형의 개발

기존의 경영전략을 수정해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를 수용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중심의 사업모형에서 벗어나 핵심 고객의 니즈를 중심으로 사업

모형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단위의 모듈화를 통해 고객니즈 변

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업부문간 거래의 투명성을 기초로 수익 중

심의 사업구조로 전환하며, 보험회사 단독으로 타금융회사와 경쟁하기보

다는 기능별로 자회사를 두고 보험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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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경쟁력 강화 도모해야 한다.

보험영업이익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판매 및 타금융업무

대행 등을 통한 수수료 수입 등을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기

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 보완과 비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와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더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 구

사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금융투자회사들과 투자형 상품 경쟁을 하게 되면서 상품설

계 및 자산운용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므로, 보험 및 연금 상품의

투자성이 강해지면서 창의성에 입각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능력이 뒷받

침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모형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화

와 금융겸업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상장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 대

형화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기능별 전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설립 또는 인

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상품개발 강화

금융상품 규제가 포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험 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상품개발도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보험상품의 성장영역은 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타금융권과 경쟁하는 연금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

개인연금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펀드상품과 경쟁하게 될 것이므로 종신

보장 또는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자본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확정급여형(DB)보다

는 확정기여형(DC)을 선호하는 장기추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기

능을 강화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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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안정적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투자성향

이 강화되어 전체 개인 금융자산에서 리스크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이상 확대된 12.5%에 달하며,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에는 투자신탁이

15.1조엔, 국채가 5.5조엔 늘어난 가운데, 노후 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변액연금도 13.4조엔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화예금,

주식, 투자신탁, 대외증권 투자를 포함한 리스크자산의 규모는 1998년말

88조엔에서 2006년말에는 187조엔으로 늘어났다.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단순히 하나의 경제적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복합상품으로 진화되어야 할 것이며, 복합상품

은 그 자체로서 복합적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 기

능이 결합되면서 그 자체 내에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을 연계시킨다든지, 연금보험과 장기간병

보험을 연계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이러한 복합상품을 출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 니즈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각종 기초위

험률, 리스크관리, 판매채널의 능력, 클레임관리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고객 중심의 마케팅과 판매채널 정비

금융마케팅의 핵심경쟁력은 고객의 니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종합

적인 금융자문 및 자산관리를 해주는 데 있으므로 보험회사도 이러한 트

렌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상품 중심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고려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이

를 운용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한 고객 중심의 마케팅에서 경쟁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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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보험회사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고객의

자산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회사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제고가

시급하다.

고객기반 확충과 세분화, 고객군별 적절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제공, 직급

및 전속판매채널 등의 전문성 강화, 기능별로 특화된 후선지원조직 강화

등이 필요하며, 특히 거액자산가층이 경제양극화와 자산가치 증가를 배경

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목표고객으로 마케팅을 강화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판매채널의 독립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채널 전략을 수립 하는 한

편으로 보험상품 이외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의

종합화금융서비스 제공 능력도 높여야 할 것이다. 판매채널의 독립화 경

향에 대응하여 직판채널을 육성하고 판매자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보험설계사 및 전속대리점 채널의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고급화 도모가

필요하다.

라. 자산운용부문 강화

보험회사 자산규모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증가, 자본시장에

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필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능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자. 향후 장기적으로 저금리 트렌드가 유지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자산운용수

익률을 높여야 상품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변액연금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른 금융권의 연금상품 또는 펀드

등과 수익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산운용경쟁력의 제고가 중요하

다.

보험회사 또는 새로 도입될 보험지주회사 산하에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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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임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내에 자산운용부문을 둘 경우

전문성 및 규모의 경제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분사하

여 자산운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전

문사모펀드회사를 설립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아울

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도모하여야 한다.

마. 인사 및 보상 체계 혁신

각 부문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는 현행의

인사 체계 및 기업문화를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순환보직제로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수 전문인력의 이직을 촉진

할 우려가 있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보험산업내 기준보다는 업무의 기능

을 선도하고 있는 분야의 보상기준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 부서의 경우 보험회사내 일반적 임금체계를 따를 경

우 우수한 자산운용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좋은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인사체계 및 보상을 기능별로 경쟁하는 금융회사를 염두에 두고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는 관점에서 정비 임금 체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단계의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에서 벗어나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

는 조직체계로 정비하고 핵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프로그램을 만들

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성과중심의 보상 체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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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업법 개정안

(1) 보험업법 개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단순히 증권 관련 법률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체계 전반을 개혁하여 금융시장의 빠

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의 시행이 보험산업

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상품을 종전의 열거주

의에서 탈피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보험회사로서는 혁신적인 보험

신상품의 개발·취급이 가능해지게 되고 기존 보험모집조직의 활용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를 받게 될 투자성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투자성 보험상품분야에서 금융투

자회사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다양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향후 법률 개정이 용이해져 규제의 일관성

유지와 시의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법이 시행되면 은행법,

보험업법 등과의 중복규제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2008년 11월 4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의 연장선장에서 제도개선을 정리하였고 이는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4]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가

영위가능한 겸영ㆍ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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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상품심사제도를 사전규제보다는 사

후심사 위주로 운영하여 보험사의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판매채

널을 다양화하면서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판매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편 보험사의 겸영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함으

로써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

호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자율성 확대에 따른 소비

자 피해가능성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취지와 일

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나. 주요내용

1) 보험상품의 정의 신설(개정안 제2조)

현행 법규상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

업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파

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보험상품을 ‘위험보장

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험보

장의 발생원인 및 보장내용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

상품으로 구분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의 기능적요소를 기초로 하는 포괄적 정의규

정을 마련한 뒤에 시행령에 위임으로 전통적 보험상품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제적용이 필요한 상품을 열거(명시적 포함)하고 위험보장적 기능을 수

행하지만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상품을 한정적으로 열거(명

시적 제외)함으로써 보험상품의 구체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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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상품의 정의를 신설함에 따라 ‘상품정의’와 ‘業정의’를 구분하는 자본시

장통합법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상품의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를

방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겸영업무영역의 확대(개정안 제11조)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제한18)하고 있어 금융

겸업화에 대한 대응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도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융겸업화

에 발맞춰 보험사에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차단막(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보험회사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상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방식의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

용하지만 보험사가 직접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여 청산하고 직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은행이 수행하며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

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급결제 업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

고 금융업권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3)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개정안 제11조의 2)

보험회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범위를 보험수리업무, 보험사고 조사업무

18) 현행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① 겸영업무로 신탁업과 유동화 자산관

리업무(보험업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를, ② 부수업무로 보험수리, 보험사고 조사업무,연수·출판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

다.(보험업법 제11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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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제한했다.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이는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인력, 설비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4)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개정안 제88조의2)-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현재 보험설계사 중심의 전속채널 의존도가 높은 국내 보험산업이 소

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약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

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대폭 늘

어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

투자증권-일임투자자산운용사19), 집합투자자산운용사20)-에 대한 투자중개

업 겸영과 보험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영위가 허용된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

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모

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

사에 배상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매출액에 비례하는 영업보증금을

금감원에 예탁하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게 된다. 특히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 감독

을 실시하는 등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했다. 법인대리점 제도도 정비되

고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인 경우에 설계사 및 대리점 등 판매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보험사, 법인

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 소속 보험설계사의 상품 및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의무가 부과되고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보험사 소

19) 구 증권FP

20) 구 일반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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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설계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5)보험상품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도입(개정안 95조의 2와 3)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

명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이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

록 규정했다. 보험계약 체결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상품판매 권유시 고

객의 재산상황, 보험계약 체결목적 등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

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다. 단, 이는 투자성 보

험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

식과 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투자자에 한에서만 적용된다. 소

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도 차등화21) 되어 전문소비자는 보험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이며 그 외는 일반소비자로 구분된다.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 두터운 소비자 보

호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적

용을 배제했다. 또한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위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사전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입 능력 등을

21) 2006년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고객분류의무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지

만, 2008년 동법 개정안에서는 보험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고, 전문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는 일반소비자로 구분

하였다. 다만, 자산규모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전문 소비자가 일반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로 간주한다.(보험업법

개정안 제2조 제20,21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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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보험상품 판매 권유가 이루어져 보험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6)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개정안 96조의 2)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과 포함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을 규정했다. TV광고, 홈쇼핑 등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광고가

확대되고 있으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규

제근거를 마련했다.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

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자산운용규제 완화(개정안 제105조)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체계가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보험

사는 자회사,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제를 받

아 투자여건이 제한돼 있는 것을 보험사의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는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또한 운용대상 파생상품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앞으로 유형 구분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는 총자산의 5%

로 축소된다. 소유 가능한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 부동

산에 한해서는 총액한도 내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가 허용된다. 귀금

속, 골동품 및 서화의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자산운용규제 완

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 하는데 있다.

8)보험상품 개발절차 개편(개정안 127조~129조)

현재 모든 보험상품은 선임계리사,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의 3중 확

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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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 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보

험상품을 (판매전)신고상품과 (판매후)제출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 3중의

확인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하던 것을 (판매후)제출상품을 자율상품으로 전

환하여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의 사전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내부검증 절

차만 거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자율상품의 경우에 보험사 내부검증시스템만을 거쳐 판매가 가능토록 하

는 것이다. 단,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구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기존과 같

이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율상품 도입으로 상품개발의 창의성,

신속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9)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관련 혐의사실 확인 요청권 신설

(개정안 제162의 2)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

져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인식하

여 보험사기 정의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

기 곤란한 실정이다.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공공단

체에 대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혐의사실의 존재･해당 여부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련 기관간 보험사기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사

기 적발 및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보험회사의 금융투자업무 영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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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과거 금융관계법령이 금융기관별로 각 업법에 규정된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한 것과는 달리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기능별 진입기준을 마련하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단위별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

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전반적인 진입요건은 과거보다 완화하여 규제완

화의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특성을 반영하여 진입요

건의 수준을 기능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금융투자업

의 종류’,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그

업무가 속하는 금융기능에 필요한 진입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가업무단위를 추가하여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업

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21조) 22)

보험회사가 자본시장통합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

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므로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의 형태로 금융투자업을 영위

하게 될 것이다.

나. 신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의 특례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융업을 영위

2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이 업무범위 확장 시 추가할 금융기능을 선택

하여 인가를 신청하고, 감독기관은 해당 금융기능에 요구되는 진입요건을 갖추었

는지 심사하는 것을 "add on 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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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가 및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할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예컨대, 보험회사가 금융

투자업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대

하여 인가 또는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자본시장통합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법 부칙 제5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가 인가 또는 등록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

를 ‘확인’한 후 법 시행일(2009년 2월 4일)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한 보

험 회사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인가 및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

보받은 보험회사는 법 시행일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

으로 간주된다(법 부칙 제5조 제2항).23)

과거 보험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

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동법 시행

후에도 동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회사

는 생명보험 21개사와 손해보험 9개사에 이른다.

다. 업무단위 추가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보험회사가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있다. 금융투자업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에 새로운 업무단위

23) 다만,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등과 같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금융투자업 인가 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동

법 제77조 제2항). 그러나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을 할 경우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의 영위를 위한 신고절차를 거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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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영위업무와 새로 추가하려는 업무 단위를 종합하

여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법 부칙 제6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인가 또는 등록신청의 내용을 심사하여 법 시행일의 전일까

지 그 결과를 신청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부칙 제6조제2항).

(3) 보험업법 개정안의 남아있는 문제점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만은 남아두고 있지만 아직도 개정안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보험

사 주주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첫째,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개편하여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확인 및

감독 없이 신상품을 마음대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일지라도 외국의 경우 보험 지급률은 유럽은 대체로

80~85%(즉,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80~85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함)

이고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보험 지급률이 70% 이상으로 되

어 있는데 한국은 지급률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고 대체로 약 60% 정도

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의 폭리를 규제하고 가입자를 보호

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히려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가입자들의 피해야 어찌되었든 보험회사의 폭

리를 더욱 보장하겠다는 것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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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회사의 자회사, 파생상품, 부동산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낮춰서 보험가입자가 낸 돈으로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돈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회사 본연의 임무는 보험 가입자를 위한 상품

을 개발하여 보험가입자가 위험에 닥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파생상품 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 보험

회사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곳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의 주된 업무는 뒷전이 될 것이다. 게다가 돈벌이를 위해

투자한 곳에서 손해가 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낸 돈으로 메우려

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세계 1위 보험사였던 AIG가 파생상품과 부동산 투자 등 위험한 투자를

멋대로 하다가 결국 망해서 구제금융을 받은 이 시점에 보험회사의 자본

운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는 정책이 얼마

나 폐해가 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회사가 투자자문업24)·투자일임업25)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급 결재 업무 또한 허용한다. 정부와 보험회사는 “다양한 겸영·부수 업

무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종합금융서비스 제

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험회사가 노리는

핵심은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금

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제 신용카드

업무도 하고 예적금 상품도 판매하겠다고 한다. 대기업이 금융 산업을 장

24)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하여 구술·문

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25)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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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쉽게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

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이미 개발해 놓은 실손형 보험상품26)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

험회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다. 개인의 평소 질병정보를 알아야 자주 아

픈 사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은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요

율을 높일 수 있고, 예전에 앓았던 병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민영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

고 있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준다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

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더욱이 보험사기를 방

지한다는 핑계로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전국민을 보험사기를 일으킬 범죄자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보도

자료[1]에 보험사기 혐의자로 예시한 ‘최근 3년간 총 입원일수가 180일 이

상이며 보험금 청구금액이5000만원 이상인 자’라는 구절을 보면 이 경우

암 환자, 심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 중증질환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은 거의 모든 중중질환자를 의심하여 조사하겠다는 것과 같

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될 때 검찰이나 경찰이 개인질병

정보를 열람해서 보험사기 수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금융위에서 보

험사기 조사를 하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없다.

[17]에 의하면,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근본원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대비책의 결여 때문인데

이번 금융위의 개정안은 사후적인 정보제공과 적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26) 개인이 실제 의료기관에 낸 돈만큼 돌려주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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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충분히 가능

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개인질병정

보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의 질병정보 수집목적에서 벗어

나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금번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촉발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보험제도변화의 기본방향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국제적 금융리스크 관리 감독의 강화 경향 등으로 향후 보험산

업을 둘러싼 제도 및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 관련 제도의 주요 변화방향은 보험산업의 겸업화

및 종합화 진전, 판매채널의 다양화, 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보험제도변화의 주요내용으로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

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

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보험업법 개정 등으로 보험

회사는 투자자문업·일임업의 겸영허용, 지급결제 허용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된다. 또한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

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대상이 광범위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 41 -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금

융의 대형화, 그룹화 여건이 마련되었다. 2000년 이후 보험판매제도는 온

라인전업사, 방카슈랑스 및 홈쇼핑, 설계사 교차모집제도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어 왔다. 향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판

매채널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의 신설, 법인

대리점제도 및 기타판매채널 제도의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가속될 전망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에 한함)로 정의되는데,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은행권의 신BIS협약 적용, 보험권의

Solvency Ⅱ 추진 등 리스크 중심 감독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판매채널의 복합화, 금융권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조되는 추

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적합성의 원칙, 보호 차등화, 상품설명 및

정보 제공 의무 강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불완전 판

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

화하고 있다. 또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초래되는 보험사기에 의

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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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tended span of life and the declined birthrate jeopardize the

future of Insurance Industry.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makes the situation worse for the entire

Insurance Business. Since the Insurance products are under the

Insurance Act, the promulg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has less influence than th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Last December, the newly enacted Insurance Act, which submitted

after the Cabinet council, has contained the Principle of Relevance and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on insurance products to prot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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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right

This measure would be helpful to reduce the mis-selling over

insurance products which have been much complicated ever, such as

Variable Life Insurance.

The Insurance Act has been delayed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f the Assembly agrees on this bill, it is expected to be

activated at the end of this year.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Securities companies

and Banks have to provide the consolidated level of theircustomer

services in terms of customer protection from mis-selling. From this

perspective, insurance products could be required at the same standard

of services.

Before the amended Insurance Act is activated, the Insurance

companies need to take proactive actions such as company-level

employee training session in order to meet the customers' expectation.

What matter the most is how to include the particularity of the

insurance products.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possible situation in

Insurance Industry after carrying ou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and to develop the successful

suggestions.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on amendment of

Insurance Act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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